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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
번호
9-365

제출년월일 : 2024. 1. 8.

제  출  자 : 안 산 시 장

 제안이유

  ○ 안산시 “다함께돌봄센터” 운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 

(다함께돌봄센터) 와 「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, 

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로서 

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

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.

  ○ 법인이사장의 위법·부당행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에 따라 

지도점검 결과 수탁법인「사회적협동조합 하다」의 운영시설 5개소에 

대해 시설운영 전반 회계부정, 위법행위로 행정처분(`23. 9. 12.) 결정

된 바, 위·수탁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회계부정 등 사회적 물의를 

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 위·수탁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함.

  ○ 이에, 위·수탁 협약 해지예정(`24. 4. 30.)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

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*을 재선정(재위탁)하여 

안정적·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안산시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

제1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 

    *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

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

 위탁사무명

  ○ 위탁사무 :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

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  ○ 추진근거

   -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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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제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   -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   -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7조 

     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  ○ 필요성

   -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

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(법인 등)에 위탁 필요

 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  ○ 위탁기간 :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

  ○ 위탁내용 :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(5개소) 운영업무 전반

     - 아동의 안전한 보호

     -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     - 등·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     - 체험활동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 등

 위탁시설 개요

   ○  시설현황(5개소)   
 (기준 : 2024. 1. 3. 단위:명, 천원) 

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
(5년)

면적
(㎡)

정원
(현원) 종사자 `23년

교부액

신길가치키움터
단원구  도일로 
 60-34 (신길동) 

`19. 10. 1. ~ 
   `24. 9. 30. 230 30(30) 3 100,170

월피가치키움터
상록구 안산천동로6
길 2, 2층(월피동)

`20. 11. 1. ~ 
  `25. 11. 30. 82.4 18(18) 3 90,884

원곡가치키움터
단원구 원선로 65-5, 

2층(원곡동)
`21. 5. 21. ~ 
    `26. 4. 1. 119.66 25(25) 2 95,411

수정한양가치키움터
단원구 선부광장북로 

67, 3층(선부동)
`21. 12. 20. ~
  `26. 12. 19. 147 25(24) 3 100,791

대부가치키움터
단원구 대부중앙로 

68(대부북동)
`22. 10. 6. ~ 
  `27. 12. 31. 133.94 20(20) 3 116,732

 ※ `23년 총 연간위탁금(5개소) : 503,988천원(인건비, 운영비, 프로그램 지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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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‘24년 위탁금 현황(시설 1개소당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 

구  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 고

총 지원액 117,040 42,636 30,488 43,916

인 건 비 73,272 36,636 18,318 18,318
‧ 균특 50%, 도비 25%, 시비 25%
 ※ 센터장 3,166천원(월/개소), 
    돌봄교사, 2,940천원(월/개소)

인건비 추가 5,488 - 1,646 3,842 ‧ 도비 30%, 시비 70% (호봉제)

돌봄인력 지원 17,640 - 5,292 12,348 · 도비 30%, 시비 70%

운영비(매칭) 12,000 6,000 3,000 3,000
‧ 균특 50%, 도비 25% 시비 25%          

 (1,000천원/개소/월)

운영비(자체) 1,200 - - 1,200 ‧ 시비 100% (100천원/개소/월)

행복밥상 지원 5,040 - 1,512 3,528
※ 도비 30%, 시비 70%

  (20명*4,500원*56일(방학기간))

돌봄프로그램 운영 2,400 - 720 1,680 ‧ 도비 30% 시비 70%

  ※ 예산지원은 종사자 입퇴사(호봉제) 등에 따라 변경가능

 수탁자 선정방식

  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

  ○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*, 비영리민간단체**

    *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‘사회적협동조합’은 비영리법인임

    **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

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【붙임 2】

 비용추계서 :【붙임 3】 

 방침결정문 :【붙임 4】


